
목포시 체육회 상품교환권 배포에 따른 

목포시의회 입장

지난 9월 27일, 목포시생활체육회에서 목포시의회 21명의 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을 배포한 사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바,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상품교환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 목포시체육회로부터 각 시의원들의 방에 배부

되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처럼 의원들이 직접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상황은 없었으며,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시 의원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금품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시 체육회에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품교환권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부되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본부 임원

으로서 참가한 시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선거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법 저촉 여부를 떠나 이유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법 이해의 부족으로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집행부의 안이한 법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상품

교환권 지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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